EU 포장재폐기물 개정지침 사실상 확정

1. EU 회원국의 포장재 폐기물 복원 및 재활용 목표의 강화를 위한 지침(Directive 94/62/EC)의 개정과 관련, 구주이사회(1.26) 및 구주의회(1.29)가 조정위원회의 공동문안을 채택하여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었음

가. 목적

○ 2008년까지 회원국이 달성할 복원 및 재활용 등 목표를 규정하기 위함

- 현행지침(Directive 94/62/EC)은 2001.6.30까지 달성할 복원 및 재활용 

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음

※ EU 폐기물지침(Directive 75/442)상 복원은 재활용, 열회수, 폐유 정제 

등을 포괄하는 개념임

나. 주요 골자

○ 포장재의 개념기준(3가지)을 구체화하고 예시함(부속서 I)

- 과자상자, CD케이스, 필름 등은 포장재이며, 화분, 공구상자, 차(tea) 봉지,

소시지 표피 등은 제외함

- 집행위는 필요한 경우 부속서 I 의 포장재 예시를 재검토하되, CD 및 

비디오 케이스, 화분, 튜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

○ 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해 회원국은 포장재기준(부속서 II) 등 기존대책 이외에

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의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

-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기준마련을 지원

하고,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의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함

○ 2008.12.31까지 회원국이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복원 및 재활용

 목표를 설정함

-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기준 복원율을 현행 50~65%에서 60%이상으로 

강화함

- 재활용율을 현행 25~45%에서 55~80%로 강화함

- 포장재관련 재질의 최소 재활용율(중량기준) 목표를 현행 15%(일률적)에서

유리 60%, 종이 및 합판지 60%, 금속 50%, 플라스틱 22.5%, 목재 15%

등 재질별로 강화함

○ 재활용, 복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에 포장재질을 표시하도록 함

○ 구주의회 및 이사회는 차기 5년간(2009~2014) 달성목표를 늦어도

2007.12.31까지 설정하여야 하며, 이 과정은 매 5년마다 반복함

○ 그리스,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특수성(작은 다수 섬, 산악지역, 현재 낮은

포장재 소비 등) 현행(2001.6.30) 목표 복원율(25%) 및 재활용율(25~45%)

을 2005.12.31까지 달성하도록 함

- 일반 회원국이 2008년에 달성하여야 하는 복원 및 재활용 목표는

 2011.12.31까지 달성함

○ EU 집행위가 2005.6.30까지 회원국의 동 지침 이행상황, 환경적 영향 등에

관한 보고서를 마련하도록 함

○ 회원국은 동 지침 발표 18개월 내에 동 지침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을 정비

하여야 함

- 동 지침은 EU 관보 게재일에 발효함

다. 중요 쟁점 : 소각에 의한 열회수와 복원율 목표달성의 관계

○ 최근 구주사법재판소에서는 복원과 처리의 구별기준이 폐기물 소각의 주목적

에 있는것으로 판결함(*Case C-458/00)

- 도시폐기물의 소각장 소각이 폐기물 처리에 주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복원

이 아닌, 처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

- 폐기물에 포함된 열을 회수한다고 하여 당연히 복원으로 볼 수 없다는

입장임

※ 상기 판결관련 법령인 폐기물지침(Directive 75/442) 부속서 IIB(R1)에서

는 폐기물 복원과정의 예시로 “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로의 사용”을 규정

하고 있음

○ 상기 구주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할 경우, 소각장에서의 포장재 폐기물의 

소각은 열회수를 하는 경우에도 복원목표를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

회원국의 복원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게 됨

○ 이에 따라 상기 표제 개정지침에서는 구주사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달리 

열회수를 수반하는 소각장 소각을 복원목표율 산입에 포함하도록 명시함

- 결과적으로 표제 지침은 열회수를 수반하는 소각장 소각을 복원의 범주에 

포함시키는 것과 같게 됨

※ 참고로, EU는 향후 동 쟁점에 대해서는 폐기물 발생예방 및 재활용 추진 

전략차원에서 계속 검토할 예정임

2. EU 집행위 및 구주의회는 상기 공동문안 채택을 환영하였으나, 환경단체에서는 포장재 소각을 복원의 범주에 포함한 것에 유감을 표시함

○ EU 집행위 환경담당 집행위원 Margot Wallstrom은 재활용 목표가 25%에

서 55%로 강화된 것을 환영하면서, 소비자들이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

할 것을 기대함

○ 구주의회는 공동문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사실, 도서국가 및 EU 가입

대상국에 대한 특례문제, 소각장 소각의 복원범주로의 인정문제 등이 쟁점

사항이었음을 언급함

○ 유럽환경단체연합(EEB)은 소각장 소각과 관련, 구주사법재판소 판결을 옹호

하는 구주의회의 입장과는 다르게, 소각장 소각이 복원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

것을 집행위 및 구주이사회가 소각시설 관계자의 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

하면서 향후 동 내용이 EU의 여타 관계법령에도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

를 표명함

3. 상기 개정지침은 내용은 확정되어 EU관보게재 절차만 남은 상태로서, 예치금,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,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수출업계도 동 지침의 개정내용 및 회원국의 이행상황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   끝.

